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위법 없다!
대전지법,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기각 … 사인규명 시위 표현행위 정당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 근로자 14명이 잇따라 돌연사해 사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타

이어에 대해 <죽음의 공장> 등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위를 벌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0민사부는 최근 한국타이어가 정모씨 등 근로자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한국타이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월1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 등이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등에서 시위를 하면서 <죽음의 공장>,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들> 등 표현을 쓴 것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

는 하지만 표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한국타이어에서 단기간에 여러명이 돌연사한 것은 사실인 점, 전체적 표현내용이 

주로 근로자들의 사인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폭력적 방법을 사용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근로자들의 사인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와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 점, 한국타이어가 유가족들의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 시위를 유발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7년 8월과 10월 유가족 등과 함께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대전역 앞, 서울

본사 앞 등에서 <한국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인가> 등의 표현을 쓰며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에 

한국타이어는 사업소 주변 등지에서 <죽음의 공장> 등을 언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줄 것과 위반시 1차례에 

300만원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돌연사 원인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월20

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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